
- 4 -

제1조 정의(DEFINITIONS)

  1.01. 정의(Definitions)

    다음 용어는 본 계약에서 사용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:

    (b) 어느 일방의 “계열회사(Affiliate)”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 당사자를 지배하거나 그 

당사자에 의해 지배되거나 그 당사자와 공동으로 지배를 받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; 다

만, 본 계약의 목적상, 어느 일방도 상대방의 “계열회사”로 간주되지 않는다.

    (f) “계약제품(Licensed Products)”이란 품질표준(Quality Standards)과 사양서(Specifications) 

에 따라 본 계약 부록 A에서 확인되는 담배 브랜드 제품 또는 본 계약 부록 A에서 확인되는 상

표로 판매되는 담배 브랜드 제품을 의미한다.

    (g) “순매출액(Net Sales Value)"이란 원고가 그의 고객에게 청구한 계약제품의 판매가에서 

동 판매가에 부과된 각종 세금, 원고가 부여한 할인액 및 반품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.     

    (k) “계약지역(Territory)”이란 관세가 부과되는 대한민국 시장을 의미한다.

    (l) "본건 상표(Trademarks)”란 본 계약 부록 A에 정한 브랜드에 대한 상표, 상표 등록, 상표 

적용 및 그러한 상표, 상표 등록, 상표적용의 모든 재적용, 재등록, 갱신을 의미한다.

  

제2조 라이선스 허여(LICENSE GRANT)

  2.01. 허여되는 권리(Rights Granted)

    (a) E는 원고에게 본 계약의 조건 및 제한에 따라 계약지역에서 판매와 소비를 위한 계약 

제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본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인 권리를 허여한다.  

    (b) E는 원고가 현재 대한민국 내에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고, 그 설비를 건설하고자 계

획하고 있으며, 그 설비가 적어도 1년 동안 가동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. 따라서 그 

설비가 완전 가동될 동안, 본 계약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, E는 원고에

게 원고의 계열회사들(“계열 제조회사들”)을 통해 계약지역 밖에서 계약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

권리를 허여한다 ; 단, 그 계열 제조회사 각각은 E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; 나아가 원고는 

그 계열 제조회사가 제조한 모든 계약제품에 대하여 본 계약 조건에 따라 E에게 항상 직접적인 

책임을 부담한다.

제4조 로열티, 세금(ROYALTIES, TAXES)

  4.01. 로열티 금액(Royalty Amount)

    (a) 본 계약에 따라 본건 상표를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허여하는 권리와 라이선스를 고

려하여, 원고는 E에게 본 계약에 규정된 방식으로 원고의 계약제품 순매출액(Net Sales) 의 5%


